
「평창군읍·면·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심 사 경 위

가.제안일자 및 제출자 :2009.03.06 (금)평창군수

나.회부일자 :2009.03.24 (화)

다.상정일자 :2009.03.24 (화)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2.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가.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 도모

나.종래 진부면 송정리 지역의 62필지를 주민생활권과 일치시켜

상진부리로 편입

3.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노재철)

가.본 조례안은 진부면 송정리 1306-1번지외 61필에 대하여 주민의

생활권역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,

나.「지방자치법」제4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"리의 구역은 자연

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

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"규정하고 있음.

현행 진부면 송정리 1306-1번지외 61필지는 하천을 경계로 송정리

일원에서 분리되어 사실상 상진부리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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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「지방자치법」규정에 의한 "리"구역설정의 기준 및 주민

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

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됨.

4.질의 및 답변요지 :없음

5.심사결과 :원안가결

6.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기타 필요한 사항 :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읍·면·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
